
4.3.10 재입학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서

1. 개정이유

◦ 제적 사유 중 타 대학 재학, 학사경고, 재학연한 초과, 징계 등으로 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불가한 상황

이 학칙에 명시(개정)됨에 따라 재입학규정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

2. 주요 내용

◦ 학칙 제31조 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학을 불허함

3. 규정 개정안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    



4.3.10 재입학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   행 개   정   안 비  고

제2조(재입학) ① 본 대학 학칙 제30조, 제31조에 

의거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수업일수 1/3선 

이내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2조(재입학) ① ----------------------

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 --------------------. 단, 학칙 제31조 

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

다.

(조항 수정)

② <생략> ② <현행과 같음>


